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생기!
산자부 , 킴벌리 프로세스 가입 … 2003년부터 수출입 통제

한국이 2003년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의 국제 수출입통제체제를 받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함에 따라 다이아몬드 원석의 국제 수출입통제체제를 이행키 위해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를 개정 고시해 2003년 1월1일부터 시

행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국내 다이아몬드 수출입 기업들은 산자부 무역정책과에 수출허가를 신청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 원석과 함께 동봉해 선적해야 한다. 수입할 때에도 상대회원국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된 원석만이

국내 통관이 가능하며 거래 후에도 상대회원국 무역거래자의 상호 및 주소, 수출입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격

및 수량 등의 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외국과 다이아몬드 원석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 국가의 킴벌리 프로세스 가입 여부와 거래하려는 다이아몬

드 원석의 HS Code를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대 거래자가 통제대상에 해당되면 수출할 때에는 산자부

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동봉 여부를, 수입할 때에는 상대거래자의 증명서 송부 여부를 확인한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아프리카 내전 지역인 앙골라, 시에라레온 등의 반군들이 군비조달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분쟁 다이아몬드의 불법거래를 방지키 위해 구축한 국제협의기구로서 아프리카 주요 생산국과 미국, EU, 일본

벨기에 등 50여개국이 가입돼 있다. 규제 품목은 다이아몬드 원석 중 HS 7102.10, 7102.21, 7102.31 등 3종으로

회원국들간 증명서가 첨부된 거래만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광산은 없으며 공업용 다이아몬드 원석 HS 7102.21을 중심으로 매년 약

10만-25만달러를 수출하고 약 330만-350만달러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한 원석은 건설, 석재가공,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용 다이아몬드 공구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한

원석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출하고 있다.

국내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현황 (단위: 100만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2000 2001 2002.11 2000 2001 2002.11
7102.10(미선별) 0 24 0 0 28 0
7102.21(공업용) 82 95 230 3,297 3,316 2,947

7102.31(비공업용) 0 0 0 46 60 81
합 계 82 119 230 3,343 3,404 3,028

산자부는 킴벌리 프로세스 가입으로 다이아몬드 공구업계의 원활한 원자재 수입이 보장되고 대외적 신인도

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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